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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1997

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 .

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

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하수도 사업의 수직적수평적 통합은 주로 개. 164

수도사업자를 대략 개 또는 개 대규모 권역 개 또는 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9 12 , 26 31

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 , ,

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 ,

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 150

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

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

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

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 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 는 수도사업의 정보, ( )

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

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 ,

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 ,

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물산업육성 재공영화 민영화핵심용어 물산업육성 재공영화 민영화핵심용어 물산업육성 재공영화 민영화핵심용어 물산업육성 재공영화 민영화: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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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오늘날 우리사회는 민간기업의 수도시장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민간기업,

의 수도시장 참여는 산업의 발전과 금융기법의 발달로 인한 대규모 민간자본의 형성과 산Utility

업의 민간기업 참여를 차관 공여의 조건으로 제시한 세계은행 등의 지원이 계기가 되었다 그 결.

과 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민간기업의 수도시장 참여가 가시화되었는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수1980 ,

질에 대한 시민의 요구 증가와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규모 개량투자의 필요

성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상하수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기반 마련 등,

이 계기가 되었다 현재 민간기업에 의한 수도서비스 인구는 억 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7 4,200

에 달하고 있다11% (Pinsent Masons,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의 운영형태별 성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민간에 의한 운영이, ‘

공공운영 방식과 차이가 없다 는 결론과 함께 민간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Casarin,

등 그 결과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는 민etc, 2007; Lobina and Hall, 2007; Bel and Watner, 2008 ).

영화를 대신 재공영화를 추진하는가 하면 지역특성에 맞는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경우가 증가하,

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민간운영방식을. 150

포기하고 공기업이 생산과 급배수 사업 모두를 담당하기로 하였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분리 관민 협력 방식을 발전시켰으며 네덜란드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 ,

서는 민영화를 둘러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도운영 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법률로

써 금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논고는 민영화의 도입을 선도하였던 선진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사업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도사업의 재공영화를 선택한 파리시수도사업의 재공영화를 선택한 파리시수도사업의 재공영화를 선택한 파리시수도사업의 재공영화를 선택한 파리시2.2.2.2.

파리시 상수도는 년 와 약 년의 양여계약을 체결한 이후 민간기업에 의한 위탁운1860 Veolia 50

영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년을 전후로 파리 시 상수도는 수도사업의 효율성 제고. , 1977 (Paris)

하기 위하여 수돗물 생산과 급배수 사업을 분리운영하게 되었다 현재 파리시의 수돗물 생산.

과 저수탱크 까지 운송은 년 양여계약을 체결한 당시 에서 년까지25 ‘Eau de Paris’( SAGEP) 2011

담당하고 있으며 급배수 및 요금징수 서비스는 센느강 좌안은 베올리아 자회사 센느강, CEP( ),

우안은 수에즈 자회사 에서 년까지 담당하고 있다EF-PE( ) 2009 .

그림 파리시의 물 공급 체계< 2>



하지만 파리시 상수도 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사장이자 파. ‘Eau de Paris’

리시장 보좌관인 는 년 파리시 상수도사업과 관련하여 급배수 사업자에 대Anne Le Strat 2005 “

한 지나친 이윤보장 업무효율 제고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도사업자의 관심 부족 파리시의 수, ,

도사업자 모니터링 한계성 수도사업자의 경영 투명성 부족 등 을 약점이라고 평가하고 민간기업, ” ,

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외 인Grjm 3 (2006)은 년 프랑스 내 수도사업 운영형태에 따2006

른 상수도요금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상수도 요금은 민간운영이 공공,

운영에 비해 배 정도 높았다 지자체 관리방식을 채택한 안시 샹베리 클1.3 . (Annecy), (Chambery),

레르몽페랑 그르노블 등의 수도요금이 평균(Clermont- Ferrand), (Grenoble) 2.19 /m€ 3인데 반해

민간운영 방식을 채택한 지방에서의 수도요금은 평균 2.93 /m€
3
으로 나타났다.

표 운영형태별 수도요금 비교< 6>

공공운영(A) 민간운영(B) 비 교(B/A)

2.19 Euro/m
3

2.93 Euro/m
3

배1.3

이 같은 이사장의 민간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수도요금 격차 등이 발표‘Eau de Paris’

되자 베르트랑 덜라노에 파리시장은 민간기업 소유이던 지분을, (Bertrand Delanoë) ‘Eau de Paris'

전량 회수하는 재공영화 추진계획을 파리시 의회에 제출하였고 년 월 일 파리시 상수도, 2008 5 30 ’

사업의 재 공영화에 대한 의회 승인 결과를 발표하였다 파리시100% - ‘ ( , 2008).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한 네덜란드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한 네덜란드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한 네덜란드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한 네덜란드3.3.3.3.

년대 유럽에서 물산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운영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와 투자비1990 ‘ ?’ ‘

와 운영비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에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 .

사업의 민간참여를 선택하는 국가들이 증가하였다 민영화의 도입을 반대한 스웨덴을 제외하고 잉.

글랜드 웨일즈 프랑스 스페인 독일 벨기에 등이 대표적인 나라들 이었다 이러한 주변 국가의, , , , , .

민영화 도입 흐름과 함께 네덜란드 경제부 에서도 물산업(Dutch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

의 민영화 도입이 서비스 요금을 최소 이상 낮출 수 있다 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데 이것이10% ” ,

네덜란드 물산업 민영화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Dijkgraaf, 1997).

하지만 여년 이상의 자발적인 구조개편이 진행된 시장환경 하에서 수도사업의 민영화 논의50

제기는 소규모 물 수요자의 보호 및 환경 보존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는 환경부와 기존 상하수도

사업자 관련위원회 등의 반대에 부딪쳤다 그리고 교통공공사업부는 가정 및 소규모 기업체의, . “

하수처리 책무는 정부의 임무이다 법적 근거에 따른 하수처리 책무는 물 위원회 에게 있으며 효. ‘ ’ ,

율성 제고는 물 위원회 가 중심이 되어 제 자 위탁이나 감독원 임명 등의 방식으로 가능하다 라‘ ’ 3 ”

는 제 차 국가 정책 보고문 을 발표하였다 또한 기획부와 환경부는 가정 및4 (V&W, 1998) . "「 」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음용수 공급은 물 관련 전문 공기업의 고유 영역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

나 대용량 물 수요자와 같은 기타 다른 용수의 공급에 있어서는 경쟁이 유지되어야 한다 고 강조.“

하였다 이 같은 물 관련 주요 기관의 반대로 년 네덜란드 내각은 가정 및 소(VROM, 1998). 1999 ‘

규모 기업 대상의 물 민영화를 금지한다는 발표와 함께’ “Water Supply Act (Waterleidingwet)"

에 공공부문의 역할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년 월 네덜란드는 모든 정당의 지지 하에 가정 및. 2004 9



소규모 기업 대상의 수도산업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Hall. etc., 2004).

역할 구분을 통하여 물산업을 육성한 이스라엘역할 구분을 통하여 물산업을 육성한 이스라엘역할 구분을 통하여 물산업을 육성한 이스라엘역할 구분을 통하여 물산업을 육성한 이스라엘4.4.4.4.

년을 전후 이스라엘에서는 잦은 가뭄으로 주요 수원인 호수의 평균 수위가 나2000 , Galilee 5m

내려가는 등 물 문제가 심화되자 정부는 물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초 농,

림부 산하에 있던 물 위원회 를 국가 인프라부‘ (The Water Commissioner)’ ‘ (Ministry of National

로 이전 물 산업 정책 기능을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물 위원회 는 신규 수자원Infrastructures)’ , ‘ ’

개발을 비롯하여 물산업 계획 수립 및 개발 하천 정비 및 홍수 방지 하수 재활용 등을 담당토록, ,

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였다.

한편 정부는 물의 공공성과 안정적 공급에 위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

는 부문을 분리하여 동 부문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는데 염수의 효율적 처리 기술 개,

발 하수처리 사업을 통한 수자원의 재활용 담수화 사업을 통한 공업용수 공급 엔지니어링 산업, , ,

등이 대표적인 분야이다 또한 산업분야의 관계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으로 물과 환경의 마. ‘

케팅 컨소시엄 을 구성하여 시스템 설계구축유지 등을 비롯하여 물의 이용 및 수처리 탈염’ , ,

수질분석 모니터링 및 통제 그리고 하수처리 등에 있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 , 'One-Stop‘

고 있다 주요 참여 기업으로는. Nirosoft Industries, Aqua, Bio-Mem, Blue I Technologies,

등이 있다OOVAL, Atlantium, ODIS, E.M.I. .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물 위원회 를 중심으로 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 ,

역할 영역을 분리하여 민 관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

아니라 물산업 수출 규모가 억 년 기준 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년 내에 물산10 $(2006 ) , 2020

업 수출 규모를 억 까지 높인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200 $ (Water21, 2007).

경영개선을 위한 선결 과제경영개선을 위한 선결 과제경영개선을 위한 선결 과제경영개선을 위한 선결 과제5.5.5.5.

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1997

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 .

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

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하수도 사업.

의 수직적수평적 통합은 주로 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개 또는 개 대규모 권역 개 또는164 9 12 , 26

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31 ,

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 .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 ,

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

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



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

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 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 는 수도사, ( )

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 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

도입 이후 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

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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